
철도안전법 개정 목적 및 주요내용 

 생활권의 광역화로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민의 이동 

편의를 위하여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 횟수

를 늘리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실 내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

화하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의 발생 시 운전실내 상황 파악 및 사

고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인 파악에 상당한 

시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철도운영자에게 철도차량 운전실에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

상황 파악을 위한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,

영상기록장치를 장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

른 곳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고, 교통사고의 조사 등 필요한 경우

에만 영상기록을 이용 또는 제공하도록 제한함.

또한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에 대한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의 

방지를 위하여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영상기록

장치 장착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.

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